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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년월일 : 2022. 3.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출  자 : 안 산 시 장

 제안이유

  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

초과 변경하는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안산시

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 주요내용

  1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

   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255,208천원 

대비 54.77% 증액한 394,974천원으로 계획 변경함.

 관계자료

○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                      : 붙임1

○ 2022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          : 붙임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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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붙임 1 >

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

 ○ 기금운용현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 
   ※ 수입 : 전입금,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(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)

   ※ 지출 :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(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)

 ○ 수입계획

  (단위: 천원)

 ○ 지출계획

  (단위: 천원)

2021년도말 조성액
(가)

2022년도 운용계획 2022년도말 
조성액

(마)=(가)+(라)수입(나) 지출(다) 증감
(라) = (나)-(다)

기정(A) 24,625,012 232,057 255,208 23,151 24,601,861

변경(B) 25,059,164 232,057 394,974 162,917 24,896,247

증감(B-A) 434,152 - 139,766 139,766 294,386

         구  분
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 감 비   고 

합    계 487,265 627,031 139,766

전 입 금 - - -

보 조 금 - - -

예탁금 원금회수 255,208 394,974 139,766

이자수입 232,057 232,057 -

         구  분
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변경 예산액 증 감 비   고 

합    계 487,265 627,031 139,766

비융자성사업비 255,208 394,974 139,766

융자성사업비 - - -

예 탁 금 232,057 232,057 -

기타지출 - - -



- 4 -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. 1. 1. ~ 2022. 12. 31.
○ 사업대상 : 안산시 관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미지정된 구역
○ 사업내용 : 기본계획·정비계획 수립, 안전진단 등

□ 계획 변경사항

    ▶ 기금수입계획 변경 : 증) 139,766천원    

      ○ 예탁금원금회수 : 증) 139,766천원
        ⟶ 사업비 지출에 따른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증가
         [경정] 394,974천원 - [기정] 255,208천원 = 139,766천원
        - 2030기본계획 수립 준공금 : 81,281천원
        - 2030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 : 43,465천원
        -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(주공5-1구역) : 15,020천원

   ▶ 기금지출계획 변경 : 증) 139,766천원  

        ⟶ 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증가
         [경정] 394,974천원 - [기정] 255,208천원 = 139,766천원
        - 2030기본계획 수립 준공금 : 81,281천원
                ⦁ 2030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출

        - 2030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 : 43,465천원
                ⦁ 2030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출

        -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(주공5-1구역) : 15,020천원
                ⦁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

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에 따른 수수료 지급

□ 향후계획

○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계획적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
○ 노후·불량주택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


